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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위성과 휴대전화가 지상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이
용하여 직접 통신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신 방식이 주목받

고있다. 이기술은기존의이동통신인프라가미치지못하
는 지역에서도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통신 방식은 일반적으로 ‘D2C 
(direct-to-cell)’ 또는 ‘D2D(direct-to-device)’로불리고있다[1].

  
「본 논문에 포함된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 소속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Radio Policy Bureau, Ministry of Science and ICT)
 *공주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과(Department of Electrical, Electronics & Control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Department of Radio &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April 22, 2025 ; Revised May 26, 2025 ; Accepted June 21, 2025. (ID No. 20250422-001S)
․Corresponding Author: Il-Kyoo Lee (e-mail: leeik@kongju.ac.kr)

미국 FCC의 SCS 사례 분석을 통한 D2C 제도 연구

Study on the D2C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FCC’s SCS Case in the U.S.

이 호 진․이 일 규*․홍 성 용**

Ho-Jin LeeㆍIl-Kyoo Lee*ㆍSung-Yong Hong**

요  약

최근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국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SCS(supplemental coverage from space)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FCC는 주파수 분배, 임대계약 승인, 기기 인증, 긴급통신 연계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CS의 도입 절차 및 내용, 승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D2C(direct-to-cell) 도입 시 고려해
야 할 전파 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외국 위성 사업자의 전파 이용, 주파수 임대,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제도의 적용 등 D2C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supplemental coverage from space (SCS) regulatory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under the introduction of direct-to-cell (D2C) service was examined. The FCC developed regulations such as frequency allocation, 
approval of lease arrangements, device certification, and connections to emergency communications without international radio 
regulations. This study identified improvements in the Korea’s framework for the introduction of D2C by analyzing the processes, core 
elements, and authorization cases of the SCS.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measures for introducing D2C, such as 
permitting spectrum use by foreign satellite operators, enabling spectrum leasing, and adopting the shared use of wireles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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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주제는 WRC-23에서 채택된 결의 253(지상
IMT 네트워크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우주국과 IMT 사용
자기기간의직접연결을위한이동위성업무의새로운분
배 가능성에 대한 연구)과 결의 813에 따라 WRC-27 의제
1.13로 설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ITU-R은 WRC-27 개최까지 694/698 MHz～
2.7 GHz 주파수범위에서최신버전의 ITU-R M.1036 권고
에 따른 IMT 주파수 배열을 고려하여 이동위성업무 분배
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IMT 사용자 기
기에 이동위성업무로 직접 연결하기 위한 관련 기술, 운
용, 규칙에 대한 연구도 완료하기로 하였다[2],[3].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SCS(supplemental coverage from space)’라
는 이름으로 D2C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서로 다른 면허 유형 간의 주파수 임
대, 서비스 승인 절차, 지상의 이동통신망 또는 공공안전
망과 위성 간 연계 방안, 기술기준 적용 방법 등은 기존
제도와 차이점이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D2C 서비스 도입을 고려한

선행연구나 관련 문헌이 없다. D2C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이용한 위성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이동통신 규제 체
제에 적용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S의 도입 절차 및 내용 분석을 통해 국내
D2C 도입시고려해야 할전파 관리 제도개선방안을도
출하고자 한다.

Ⅱ. SCS 도입의 주요 내용 분석

2-1 제도 도입 과정

FCC는위성운영자와지상서비스제공자간협력을가
능하게함으로써, 기존에지상업무에만분배되어있던주
파수를 활용하여 휴대전화에 직접 연결하는 보편적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FCC는 SCS가 구현될 경
우, 지상망의 커버리지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소비자들
이기존에 사용하던기기를이용하여 위성기반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CC는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거쳐왔다[4].

2023년 2월, FCC는 SCS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규제
방안 초안을 우선 제안하였다[5]. 같은 해 3월, 입법 예고
(NPRM)를통해공식적으로제도도입의방향성과필요성
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의견 수렴은 30일간의 의견 제출과 추가 30일의 회신
기간을 포함하여 총 6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6]. 2024년 3
월, FCC는 SCS 제도를 확정하는 문서를 채택하며, 4월, 
관련 규칙 조문들을 제·개정하였다[4],[7]. 개정된 조문들은
5월, 12월에걸쳐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4],[8]. FCC의 SCS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의 주요 과정은 표 1과 같다.

2-2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FCC의 SCS 제도는 총 50개의 Title로 구성된 CFR(the 

표 1. FCC의 SCS 제도 도입 주요 과정
Table 1. Key milestones in the introduction of the FCC’s 

SCS regulatory framework.

Date Key action
Feb. 23, 

2023
FCC introduced the preliminary regulatory approach 

for SCS.
Mar. 16, 

2023
FCC adopted th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Mar. 17, 

2023
FCC released the NPRM and initiated a public 

comment period.
Mar. 14, 

2024
FCC adopted the SCS framework and initiated a 

follow-up rulemaking notice (FNPRM).
Mar. 15, 

2024 FCC released the report and order and the FNPRM.

Apr. 30, 
2024 Final rules wer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May 30, 
2024 The initial set of SCS rules came into effect.

Oct. 16, 
2024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pproved 
FCC Form 312 for SCS license applications.

Oct. 30, 
2024

OMB approved FCC Form 608 for spectrum leasing 
applications related to SCS.

Dec. 4, 
2024

Final rule sections, pending OMB approval, wer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Dec. 5, 
2024

FCC finalized the SCS rules and issued guidance 
for Forms 312 and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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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federal regulations) 중 제47편 전기통신(telecom-
munication) 분야 내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마련되
었다. 이 중 Part 1(실무 및 절차), Part 2(주파수 분배 및
국제 협약 사항), Part 9(911 요건), Part 25(위성통신)가 수
정되었다[4].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Part 
2, Part 25, Part 1, Part 9의 순서로 설명한다.

2-2-1 주파수 분배

FCC는 Part 2의 주파수 분배표 상 614～806, 809～849, 
854～894, 1,850～2,000 MHz 대역에 2순위 업무로 이동위
성업무를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석(NG33A)을 추가
함으로써 세부적인 SCS용 대역을 명시하고 운용 조건을
부여하였다(§2.106(d)(33)(i)). 세부 주파수는 이번에 이동
위성업무로 추가된 대역 중 일부인 614～652, 663～769, 
775～799, 805～806, 824～849, 869～894, 1,850～1,920, 
1,930～2,000 MHz 대역으로 한정되며, Part 25에 따른
SCS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된 주파수 대역을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4],[9].

FCC에 따르면 국제 주파수 분배표에 해당 업무가 분
배되지 않은 대역에서 SCS 운용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운용은 ITU 전파규칙 제4.4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FCC는 이를 SCS 면허의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특
히, FCC는 외국의 인허가를 받아 미국 내 SC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면허 신청자 또는 보유자가 그 국가로부

터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이미 취득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접국에서의 ITU 전파규칙에
부합하는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유해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간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사전에 확인할 것이다[4].

2-2-2 SCS 위성통신 제도화

FCC는 Part 25 개정을 통해 SCS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서비스 권한 획득 기준과 절차, 우주국과 지구국의 기술
적·절차적 준수 사항, 주파수 임대와 장비 인증 요건 등
SCS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하였다[10].

SCS(supplemental coverage from space), SCS 지구국
(SCS Earth Stations), GIA(geographically independent area) 
등 SCS 제도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였다(§25.103 defini-
tions). 특히, GIA는 SCS 제공 시 사업자가 서비스 권한을
획득해야하는총 여섯개의권역단위로서, ① 미국본토
(CONUS), ② 알래스카, ③ 하와이, ④ 아메리칸 사모아, 
⑤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⑥ 괌 및 북마
리아나 제도로 구분된다. SCS 지구국은 SCS 서비스를 위
해 승인되어 사용되는 지구국을 말한다. 이는 행정적인
용어이며, 현실에서는 SCS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통신
휴대전화로 볼 수 있다. SCS는 위성 운영자와 지상 주파
수 면허권자 간의 계약에 따라, SCS 지구국과 위성 간 송
수신을 통해 지상 통신망을 보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SC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성 운영
자와 지상 주파수 면허권자는 해당 SCS 제공을 승인받아
야 한다[10].
또한, SCS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한 신청 요건과 절차

를 규정하였다(§25.125 SCS). 위성 운영자는 관련 면허또
는 미국 시장 접근권(grant of U.S. market access)을 보유
해야 하며, 해당 GIA 내에서 같은 주파수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지상 면허권자와의 주파수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25.125(a)​). 우주국 면허 신청자는 SCS 제공을 위해
면허(또는 미국 시장 접근권)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존
것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25.125(b)​). 이 경우, 서비스
범위는 주파수 임대계약을 체결한 지상 면허권자가 면허

표 2. 미국 내 주파수 분배 및 SCS 대역
Table 2. Frequency allocations and SCS bands in the U.S.

Allocated band (MHz) NG33A SCS band (MHz)

614～806
Mobile-satellite NG33A

614～652
663～769
775～799
805～806

809～849
Mobile-satellite NG33A 824～849

854～894
Mobile-satellite NG33A 869～894

1,850～2,000
Mobile-satellite NG33A

1,850～1,920
1,9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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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한 GIA 내로 제한된다(§25.125(b)(1)(ii)​). 아울러, 
신청자는 주파수 임대계약 관련 정보, 기기 인증 상태, 국
내·외 커버리지 계획, 위성 시스템의 설계, 궤도 정보, 주
파수 운용계획, 송·수신 기술 사양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0].

SCS 제공을 위한 우주국 면허(또는 미국 시장 접근권) 
신청에는 기존 우주국 면허 절차에서 적용되는 선착순이

나 처리 라운드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중
에는 지상 면허권자가 유효한 면허를 유지해야 하고, 해
당 SCS 지구국은 Part 2(주파수 분배표)에 따른 조건에 따
라 운용되어야 하며, Part 22(공공 이동통신 서비스), Part 
24(개인 이동통신 서비스), Part 27(기타 무선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기술기준에 따라 기기 인증을 받아야 한다
(§25.115(q), §25.125(c)​​). 이러한 내용은 SCS 지구국의 승
인과 기기 인증을 다루는 §25.115(applications for earth 
station authorizations)에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규정되어 있
다. 또한, SCS 지구국이위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별
도의 지구국 면허 신청은 필요 없다[10].
주파수, 주파수 허용 편차, 발사 제한 등도 명시하였다

(§25.202 frequencies, frequency tolerance, and emission 
limits). SCS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의 다운링크 주파수
는 §25.125 및주파수 분배표주석에따라 지정된대역 내
에서 운용되어야 한다(§25.202(k)). 특히, SCS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시스템은 승인 받지 않은 주파수 대역에
서 모든 위성의 다운링크 PFD(전력속밀도)를 합산한 값
이 지상 1.5미터 기준으로 −120 dBW/m²/MHz를 초과해
서는 안 된다. 만약 SCS 서비스에 이용되는 송신설비의
발사가 다른 전파 서비스 이용자에게 유해 간섭을 일으
킬 경우, FCC는 해당 송신설비에 대해 조정 또는 추가적
인 감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0].
대역내 전계강도 제한값도 규정하였다(§25.208 Power 

flux-density and in-band field strength limits). SCS 서비스
를 제공하는 위성군 내에서 가시권에 있는 모든 위성 빔
이 미국내지구표면상특정구역에발생시키는총전계
강도의 제한치로 두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25.208(w)). 
첫째, 614～652, 663～698, 698～769, 775～799, 805～806, 
824～849, 869～894 MHz 대역(일명 600 MHz, 700 MHz, 
800 MHz 대역)에서 전계강도 제한값은 40 dBmV/m로 설

정하였다. 둘째, 1850～1915, 1915～1920, 1930～1995, 
1995～2000 MHz 대역(일명 AWS, PCS 대역)에서는 전계
강도 제한값을 47 dBmV/m로 설정하였다. SCS 서비스 면
허 보유자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체결
된조약, 기타 국제협정상의모든관련 조항과 요건을준
수하여야 한다. SCS에 관한 국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채 미국 밖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도, 앞서 규정된 전계강
도 및 관련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0].

SCS 서비스에 운영상 의무를 규정하여, 서비스가 90일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파수에서의 SCS 권한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였다(§25.161 automatic termin-
ation of station authorization).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
우 FCC에 예외 승인을 요청함으로써자동 종료를방지할
수 있다[10].

2-2-3 주파수 임대 및 허가 절차

FCC는 Part 1을 개정하여 SC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
파수 임대 및 허가 절차를 마련하였다. 위성 운영자와 지
상 면허권자는 S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계약의 주파수 대역은 주
파수 분배표 주석에 따라 지정된 대역으로 한정된다[11].
지상 면허권자는 임대(§1.9020) 또는 사실상 양도

(§1.9030, §1.9035) 방식을 통해 위성 운영자와 임대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위성 운영자는 해당 GIA 전역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지상 면허권자와 계약하거나, 여러 지상
면허권자들과 각각 주파수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GIA 전
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해당 GIA 전역에 SC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1.9047(d))[11]. 이러한 다중 계약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FirstNet에 제공되는 SCS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다. FirstNet은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산하 공공안전 전담 기관
인 ‘FirstNet(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이 758～769, 
788～799 MHz 대역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전국 공공안전
광대역 통신망이다[12]. FirstNet은 공공기관으로서 다른 지
상 면허권자와 달리 주파수 임대계약 대신 758～769, 78
8～799 MHz 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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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운영자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 부여 방식을 FCC에
증명함으로써 해당 SCS 제공을 승인받는다(§1.9047(e)). 
FirstNet은 이 과정에서 위성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가 일
반적인 주파수 임대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입증해
야 한다[11],[13],[14].
주파수 재임대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SCS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를 임차한 위성 운영자는 해당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1.9047(f)). 그
러나, 여러 지상 면허권자와 각각 주파수 임차 계약을 체
결하여 GIA 전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SCS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재임대가 금지된다. 즉, 단일 지상 면허
권자로부터 주파수를 임차한 경우에는 재임대가 가능하
지만, 복수의 지상 면허권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
는 재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11].

SCS 용도로 주파수를임대한 지상 면허권자는 해당 주
파수 임차인의 망 구축 또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자신이
보유한 원 면허의 망 구축 의무 등의 이행조건을 대신 충
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다(§1.9047(g))[11].

2-2-4 긴급통신 연계 요건

FCC는 SCS 서비스가 기존 지상 통신망을 보완하는 목
적의 보조 수단으로 제공되는 만큼, 긴급 통신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
라, FCC는 Part 9를 개정하여 SCS 서비스 제공 시에도
911 긴급 통신 요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였다[15].

SCS를 통해 전달되는 911 호출과 911 문자도 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로 연결되도록 규정하였다

(§9.10(t)). SCS를 활용하는 상업용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
용자의 기기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SCS 911 통화 및
911 문자를 적절한 PSAP로 라우팅하고, 해당 통화·문자
와 관련된 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또
는, 별도의 긴급통화센터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위
치를 확인한 후 이를 적절한 PSAP로 연결하는 방법도 허
용된다[15].
상업용 이동통신 사업자는 SCS를 통해 수신한 모든

911 통화 및 911 문자에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해당 정보를 포함한 연차 보고서를 FCC에제출
해야 한다. 또한, 상업용 이동통신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
호 및 보안을 위해, SCS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위치정보
나 관련 데이터를 911 목적 외로활용하지않겠다는 확약
서를 FCC에 제출하여야 한다[15].

SCS를 이용하는 모든 상업용 이동통신 사업자는 가입
자들에게 SCS 기반 911 서비스가 기존의 E911 서비스 대
비 품질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
구로 고지하여야 한다[15].

2-3 시사점

FCC는 국제적 합의가 마련되기 이전에 SCS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개정하였다. 
다만, 해당 주파수 대역은 2순위 업무로 지정되어있으

며, 주파수 분배표상 일부 대역에서만 Part 25의 SCS 관
련 규정을 준수하는 다소 제한된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
다[9]. 이는 다른 통신서비스용 위성업무와 달리 제한된
이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SCS 서비스가 지상망 확대를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승인받지 않은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SCS 위성의

대역외발사 PFD 제한치를 규정하여 지상 이동통신망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CS 위성 운영자가
다른 국가 내 지구국과 통신하는 경우에도 FCC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자 하였다[10].

SCS가지상망의 보완수단으로서복리증진을 위한 서
비스로 기대되고 있음을 여러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SCS를 위한 다중 임대 및 FCC 신청
Fig. 1. Multiple leasing and FCC application for 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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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망과 위성망 간의 책임을 분리하고, 위성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이 지상 면허권자의 의무 이행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였다[11]. 또한, 승인 신청 시 기존의 선착순이나
처리 라운드 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긴급통신
연계 요건 역시 공공성을 우선한 것이다[15].

GIA라는권역 개념을 도입하여 미국 관할구역 내전파
사용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단일 권역 내 모든 주파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SC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
써, SCS 서비스가 광범위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적 서비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10],[11].
위성 운영자(위성업무)와 지상 면허권자(지상업무)를

구분하면서도 양측이 하나의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를 공
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접근
이다. 아울러, 주파수를 일정 기간사용하지않을 경우 자
동으로 권한이 종료되는 조치를 법제화한 것은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11].
동일 주파수에 대해 복수의 임대계약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단일 신청으로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SCS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
제로 지구국 설비가 지상 기술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의지구국 면허 없이운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
차의 효율성을 높였다[10],[11].
주파수 임대 및 허가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임대가

허용되지만, 동일주파수에대해복수의계약을통해이용
하는경우에는재임대가금지된다. 또한, FirstNet에는일반
적인지상면허권자와달리주파수사용권한부여방식을
택하면서도, 위성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는 임대계약과 유
사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11]. 이는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
한오류나부작용을사전에차단하려는취지로볼수있다.

Ⅲ. 관련 FCC 승인 동향

3-1 SpaceX Starlink

SpaceX의 Starlink Gen2 위성은 기존의 고정위성업무
통신을 위한 Ku대역과 Ka대역 이외에도 D2C를 위한 일
부 L/S대역(1,429～2,690 MHz, 해외 한정), SCS를 위한 L
대역(1,910～1,915 / 1,990～1,995 MHz), 광대역 통신을 위

한 V대역(37.5～42 / 47.2～51.4 GHz)과 E대역(71～76 / 8
1～86 GHz), 비상 추적용 VHF대역(137～138 / 148～
150.05 MHz) 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위
성은 국제우주정거장(ISS) 보다 낮은 고도인 340～360 
km 고도에 배치된다. 해당 주파수의 사용과 위성궤도배
치를 위한 우주국 면허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FCC의 승인이 이뤄졌다. 또한, 
SpaceX는 T-Mobile와 맺은 PCS G Block(1,910～1,915 / 
1,990～1,995 MHz) 주파수 임대계약이 FCC로부터 승인
됨에 따라, SCS 서비스를 위한 위성 운영 권한을 부여받
았다[16]~[20].

2025년 3월, 기존규정된대역외발사 PFD 제한인−120 
dBW/m²/MHz 대신 예외적으로−110.6 dBW/m²/MHz를준
수하면 되는 변경 승인을 획득하였다. SpaceX는 기존의
획일적 PFD 제한이 PCS G Block과같은고주파대역에서
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완화된 PFD 수준에서
도 인접 대역 지상 무선 네트워크에 유해 간섭을 초래하
지않을것이라는기술적분석내용을 FCC에제출하였다. 
다만, FCC는 이 변경 승인에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하였다. 
첫째, SpaceX의 운용이 인접 지상 서비스에 유해 간섭을
발생시키는 경우, SpaceX는 이를 즉시 해결해야 하며 그
렇지 못할 경우 운용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이 조건은
SpaceX가운용하는 SCS 다운링크의인접 5 MHz 대역, 즉
1,985～1,990, 1,995～2,000 MHz에 한정되며, 다른 대역에
서는기존규정인−120 dBW/m²/MHz 제한이유지된다[21].

3-2 AST SpaceMobile

AST(AST&Science LLC)는 FCC로부터 SCS 서비스를
위한 우주국 면허를 승인받았다. 2020년 4월, 당초 AST는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243기의 저궤도 위
성 운용 계획을 FCC에 제출하며 미국 시장 접근권(U.S. 
market access)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후 4년간 계
획을 수차례 수정하며, 2024년 8월, SpaceMobile 시스템의
미국 내 운영을 위한 우주국 면허로 변경하여 승인받았
다. 승인된 주파수는 TT&C를 위한 UHF/S대역(430～440 
/ 2025～2110 / 2200～2290 MHz), 피더링크 통신을 위한
V대역(37.5～42.0 / 47.2～50.2 / 50.4～51.4 GHz)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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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가 승인 신청한 243기 위성 중 초기 5기만이 승인되
었다. 또한, AST가 SCS 서비스를 위해 요청한 617～960, 
1,805～2,200 MHz 대역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
태로서 이번 승인에서 제외되었다[22].

3-3 Lynk Towers

Lynk(Lynk Global Inc.)는 2022년 9월, GSM과 LTE 기
기가 위성에 접속하는 것을 목표로 10기의 위성 운영을
위한 우주국 면허를 FCC로부터 승인받았다. 승인된 주파
수는 사용자 링크 통신을 위한 UHF대역(617～960 / 66
3～915 MHz), 비상용 백업 TT&C용 S대역(2,025～2,110 / 
2,200～2,290 MHz), 피더링크 통신과 TT&C를 위한 Ka대
역(20.1～20.2 / 29.9～30.0 GHz)이다. 다만, 617～960, 66
3～915, 2,025～2,110, 2,200～2,290 MHz 대역은 미국 외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이 부여되었다[23].

2024년 11월, Lynk는 SCS 서비스 제공을 위해 Docomo 
Pacific과 맺은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GIA 내 주파수 임
대계약(845.1～845.3 / 890.1～890.3 MHz)을 승인 신청하
였고, 2025년 4월, 위성 운영 권한을 부여받았다. Docomo 
Pacific의 지상 면허가 11개의 무인도 지역을 포함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FCC는 해당 GIA를 포괄하는것으로 간
주하여 승인하였다. 다만, SCS 서비스는 Docomo Pacific
이 면허를 보유한 지역으로 한정된다[24],[25].

SCS 관련 사업자 또는 위성 운영자들을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Ⅳ. 국내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기간통신사업자는 누구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를 보장하여야 한다(전기통
신사업법 제4조 제1항).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
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D2C 서비
스 도입은 보편적 역무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도입 방향 설정에는 국민의 통신
접근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1 외국 위성 운영자에 대한 전파 이용 규제

D2C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외국
위성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 위성서비스를 제공할때 ‘국
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주로 서비
스 제공의 승인에 관한 것으로, 전파 이용 측면의 구체적
의무까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승인만으로 외국 위성 운영자에
게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은 자에 준하는 ‘전파 사용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26]~[28](예를 들면, 주파
수 이용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기술기준 준수 의무가 부
여되지 않음 등).
미국에서는 외국 위성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시장 접근 승인을받아야 한다. 동시에 FCC 규정에 따

표 3. 사업자별 주요 승인 사항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key characteristics of each operator.

Category SpaceX AST Lynk
System 
name Starlink Gen2 SpaceMobile Lynk Towers

Approval Dec. 2022～
Nov. 2024 Aug. 2024 Sep. 2022～

Apr. 2025
Planned 
satellites

30,000 planned,
7,500 approved

243 planned,
5 approved 10 approved

User link 
frequencies

L/S band: 
1,429～2,690 

MHz
(outside U.S. 

only)

Requested SCS: 
617～960 / 

1,805～2,200 
MHz (under 

review)

UHF band: 
617～960 / 

663～915 MHz
(outside U.S. 

only)
SCS: 

1,910～1,915 / 
1,990～1,995 

MHz

SCS: 
845.1～845.3 / 
890.1～890.3 

MHz
Terrestrial 
licensees T-Mobile - Docomo pacific

Usage 
restrictions

Below 400 km 
requires NASA 

coordination

Terrestrial band 
use is deferred

SCS use only 
in Guam and 

Northern 
Mariana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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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기준 및 간섭 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0]. 이 제도는 국내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제도와
유사하게 1996년 WTO 기본통신협정(GATS)의 이행을 위
한 것으로, 외국 위성 사업자의 국내 통신시장 진입을 제
한적으로 허용하되,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
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29],[30]. D2C 도입 시에는 양국의
외국 서비스 도입 제도가 유사한 취지로 마련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제가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외국 위성 운영자가 국내에서 D2C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술적·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완할수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외국 위성운영자가국
내 D2C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파법상 또는 전파 이용
측면의 의무 준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6조(국경 간 공급 협정의
승인)에 “외국 위성 운영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아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
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전파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전파법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
라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통해 외국 위성을 이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전파법상
기술기준 및 주파수 이용에 관련한 사항을 지키도록” 하
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26]~[28].

4-2 외국 위성 운영자에 대한 주파수 임대

국내 D2C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 위성 운영자에게
도 주파수이용권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
할 수 있다. 현 제도상 주파수이용권을 임차하려는 자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
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무선국 개설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 위성 운영자(외국의 법인·단체인 경
우)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전파법 제13조, 제14조 제
6항, 제20조 제1항). 요컨대,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는
기본적으로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외
국 위성 운영자는 주파수이용권을 임차할 수 없다[28].
그러나, 이는 외국 위성과의 융합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이동

통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규제다. 따라서, D2C 서비스
가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
하여 외국 위성 운영자에게도 주파수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위해 전파법 제20조(무선
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D2C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하여
외국 법인도 주파수이용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
가할 수 있다[28].

4-3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다른 관점에서, D2C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타인이 개설한 무선설비를 이
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FCC는 '임대'를 통
해 주파수 면허권자가 타인의 무선설비를 이용해 기간통
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FCC의 주파수 임대는
‘임대(spectrum manager leasing)’, ‘사실상 양도(de facto 
transfer leasing)’로 구분된다(§1.9003). 면허권자가 주파수
를 타인에게 임대하더라도 그 주파수에 대해 사실상 통
제권을 유지하는 경우는 임대, 임차인이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상 양도에 해당한다. 주파수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서는 무선통신시설의 제어권이 필요
하다. 따라서, 사실상 양도는 주파수의 실질적 사용·통제
가 다른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형태로서 국내의 ‘무선통
신시설의 공동이용’ 제도와 유사하다(전기통신사업법 제
37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
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
용할 수 있다. D2C 서비스는 이용자가 기존 기간통신사
업자의 서비스 제공 구역을 벗어났을 때, 동일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위성 운영자의 무선통신시설을 통해 이동통
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일종의 로밍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로밍으로간주한다면, 위성 운영
자를 ‘로밍 제공사업자’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볼 수 있다[26],[31].
이러한 공동이용 제도를 적용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관련 고시에 “D2C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하여 외국
법인도 무선통신시설을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파수이용권의
임대와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에서의 주파수 이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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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2와 같다.

4-4 기타 사항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전기통신사
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성평가에 관한 고시｣와 같은 D2C의 전파 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정사항에도 “D2C 목적의 위성통신이 이동통
신용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
다. 여기에는 WRC-27 의제 1.13과 FCC의 SCS 제도의 취
지와 마찬가지로, D2C 통신은 이동통신의 보완적 수단임
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제안한 D2C 서비스를 위한 제
도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미국 FCC의 SCS 제도를 분석하여, D2C 서
비스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현재는 위성 운영자가 D2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 향후 D2C가 국내에 도입
되면,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 ITU에서
의 국제 규정 및 규제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이며, FCC 또한 SCS 도입에앞서일부기능시험등제한
된 범위의 초기 승인과 오랜 기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
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파수 이용 현황 및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 전파 이용 환경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주파수 대역이
국제 규정에반영될 수있도록 WRC-27 논의 과정에서 적
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유사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제도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외국 법인에 대한 주파수이용권 부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및 로밍 제도와 연계
함으로써 D2C 서비스를도입할수있다. 이과정에서 D2C 
서비스의도입시점및범위에대한충분한기술적·정책적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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